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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
 호
 2005-10

                   2005. 3. 3

                      진삼 , 재 , ,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 갑현, 상

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(안)

(진삼 원  )

1. 결주

  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안  별지  같  결한다.

2. 안

  야생동·식  보호 에 하  야생동  식환경과 식지  극 고 

효과  보호함  야생동   하는 책   시행

 하여 향후  늘어날 것  상 는 야생동 에 해 피해

생  우  업  안  업생산활동  할 수 도  야

생동 에 한 피해에 하여 진료비  지원하  함.

3. 주 내용

  가. 야생동  야생 포 ·독사 ·  말하고 업  업· 업· 산

업에 직  사하는 사람  주 또는 원  말함.

  나. 지원 상 건  피해시 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  어 는 업   

 시 내에  업생산활동  야생동 에 하여 직  신체상 피해가 

생한 경우에 한함.

  다. 피해신고는 시 신고하고 시  피해지역 마  ·통 과 피해 가 

회하에 피해사실 사  실시함.

  라. 피해액  피해 가 료 에 납 한 본  담  함.

  마. 지원 상  산림  등  채취할 목  산하여 피해  었

거나 업생산활동과 한 수  또는 등산 등  활동  피해는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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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. 피해액 산 과 결, 지원  지  등과  사항  운 하  하여 공

원  사   원회  ·운 함.

  사. 지원  현  지 하  5만원 미만  지 하지 아니하 ,  500

만원 지 지 할 수 .  단 사망시는 동  등  감안  1,000만

원 지 지 함.

4. 주  과  : 없

5. 참고사항

  가. 계  췌 :  

  나. 산  : 시행시는 집행  가경 산 편  필 함

  다. 검     : 획담당 실, 환경보호과, 과

  라.     타

    1) 고(2005. 2. 7 ～ 2055. 2. 28 )결과  견 없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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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(안)

1  (목 )  는 업생산활동  야생동 에 해 생 는  피해

( 하 “피해”라 한다)  지원하여 업  안  생산활동  도 함  

목  한다.

2  ( )  에  사용하는 용어  는 다 과 같다.

  1. “야생동 ” 라 함  야생 포 ·독사 ·  말한다.

  2. “ 업 ” 라 함  업· 업· 산업에 직  사하는 사람( 하 “      

업 ” 라 한다)  주 또는 그 원  말한다.

  3. “ 업생산활동” 라 함  업  가 득  목  림 산업     

경 활동에 참여하는 것  말한다.

  4. “주 ”라 함  「주민등 」에 한 주 지  말한다.

3  (지원 상 건)  에 한 지원  피해시  현재 사천시( 하    

“시”라 한다)내에 주   업  시 내에  업생산 활동  야

생동 에 하여 직  신체상  피해가 생 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  

4  (피해신고) ①야생동 에 해 피해   업  별지 1호 식에 

거 피해 생 사실  사천시 ( 하 “시 ” 라 한다)에게 시 신고하여야 

한다.

  ②시  피해지역 마  ㆍ통 과 피해 가 회하에 피해사실 사    

 실시하여야 한다.

  

5  (피해액 산 ) ①피해액 산  야생동 에 한 신체상  피해에     

하여 료  진료비  사망  한  말한다. 

  ②진료비는 실  피해  가 료 에 담한 본 담  말    

한다.

6  (지원 ) 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상에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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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산림 등  채취할 목  산하여 야생동  피해  당한 경우.

  2. 업생산활동과 한 수  또는 등산 등  활동  생한 피해.

7  ( 원회  운 ) ①시  피해지원과  사항  효     

 운 하  하여 시야생동 피해지원심 원회( 하 “ 원회”라 한다)  

운 한다.

  ② 원  시  고 원  야생동 피해지원업 담당 ·  

, 원  사고가  에는 원  그 직  행한다.

  ③ 원  다  각호  1과 같  한다.

    1. 당연직 원 : 보건 , 획담당 , 야생동 피해지원업 담당과 ,      

 과

    2. 직 원 : 사천시 사회회원 1  하 , 시  한다.

  ④ 원회는 사 처리  하여 간사 1  , 간사는 야생동 피해 지원

업 담당주사  한다.

  ⑤ 원회  능  다  각호  같다.

     1. 피해액  산   결

     2. 지원  지 과  사항

     3. 타 원  하는 사항

8  (지원  지 ) ①지원  직  피해 에게 지 한다. 다만, 피해    

가 고시 그 가 에게 지 한다.

  ②지원  청 는 별지 2호 식에 하여 수  첨 하여 피해    

나 그 가  청 하여야 한다.

  ③지원  현  지 하고 5만원 미만  지 하지 아니하 ,     

500만원 지 지 할 수 다. 다만, 사망시에는 동  등  감안     

1,000만원 지 지 할 수 다.

9  (수당  여비) 원회에 참 한 공 원  아닌 원  산   안

에  「사천시 원회실비변상 」가 하는 에 라 수당과 여비 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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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다.

10  (시행규 )  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 규  한다.

          

 는 2005. 8. 1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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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별지 1호 식】

야생동  피해 신고  

신고
   주민등 호

주   

 피 해

  생 

 상 황

 피해 지역 사천시        ㆍ ㆍ동        리        지

 피해 생

      시

 가해 야생

 동     

 피해 내용

 ( 생경 )

 피해 신고

      액

계 내   용

               원

o진료비 :

o

o

  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 4 1항  규 에 

하여  같  피해 생 사실  신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

       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사 천 시   귀하 

 비  : 피해근거 (현 사진, 진단  등) 1  
수수료
없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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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별지 2호 식】

야생동  피해 지원  청  

피해

   주민등 호

주   

 청  

     주민등 호

  주   

 피해

   계

 청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

 계   호

  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 8 2항에 거 

 같  지원  청 합니다.

        월         

         청                     

사   천   시    ( )

비  : 수   각 1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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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 료

□ 야생동 식  보호

   第12條(야생동  한 피해    보상) ① 가  지 단체는 

야생동  한 업 업  어업상  피해  하  하여 필 한 

시  하는 에 하여 그 비용   또는  지원할 수 

다.

  ② 가  지 단체는 야생동  또는 26  규 에 한 

시 도보호야생동 에 하여 업 업  어업상  피해    

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지역에  야생동 에 하여 업 업  어

업상  피해   에게 산  안에  그 피해  보상할 수 다.

    1. 27  규 에 한 야생동 식 특별보호 역

    2. 33  규 에 한 야생동식 보호 역  야생동 보호 역

    3. 연환경보  18  규 에 한 생태계보 지역

    4. 습지보  8  규 에 한 습지보호지역

    5. 연공원 에 한 연공원

    6. 도시공원 에 한 도시공원

    7. 그 에 야생동  보호  하여 환경  하는 지역

  ③ 2항  규 에 한 피해보상    차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 

통  한다.

□ 야생동·식  보호 시행 안 고 -2004. 8. 11(2004-102호)

 7 (야생동  한 피해보상   차 등) 

  ①  12  규 에 한 야생동  한 피해  하  한 시  

비용에 한 지원   야생동  한 피해보상  다  각호 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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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피해 시  비용 지원  : 야생동  한 피해  에 필 한 

울타리 망 경  등   또는 에 는 비용  비

에 해당하는 액

□ 업 본 시행

  o 3 ( 업  )

     3 1호에  에  " 통  하는 에 해당하는 "라 함  다

 각호  1에 해당

    하는  말한다. 

     1. 1천 곱미  상  

지( 어 비  83 1항 2호  규 에 한 

비 업  동항 본  규 에 하여 양 또는  

어 주택등에  지  한다)  경  또는 경 하는 

     2. 업경  통한 산  연간 매액  100만원 상  

     3. 1  90  상 업에 사하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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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야생동 에 한 피해지원 안에 한 안

 드리겠습니다.

 안 사  말씀드리  에  2004. 2. 9   

7167호  한 야생동·식  보호   2.10  

시행 에 라 야생동 에 한 식환경과 식지  극

고 효과  보호하여 에 지 않고 생태계  

균형  지 도  하고 습니다.

에 거 야생동   처 하거나 살생하는 등

 행 뿐 아니라 는 야생동  는 도 처 하는 

등 엄격한 보호가 루어진다 하겠습니다.

러한 현실에  야생동·식  보호  야생동 보호가 우

 행 는 사항 고 야생동 에 한 피해에 

해 는 지원  어 습니다.

다만, 야생동  한 업, 업  어업상  피해  

하  하여 필 한 시  하는 에 하여는 그 

비용   또는  지원할 수 도  한게 

니다.

우리시 내에 도 돼지나 독사, 에 한 상과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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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 간혹 생하 습니다만, 가나 지 단체

 지원  지 못하고 상 료 등에 어 움  겪어 

, 현재에도 우리시 지역  야생동  식하 에  

여건  가지고 어 야생동 에 한 피해는 언 라도 

생할 수 는 지  안고 다 할 것 니다.

라  야생동 보호 변도  책  향후  늘어날 

것  상 는 야생동 에 해 업  업생산 활동

 야생동  신체상  피해  었  경우에는 진료

비나 사망  지원할 수 는 근거  마 함  

업  안  업 생산활동  도 할 수 도  뒷

 하  하여 본  원  하게 었

습니다.

처  본  상할 에는 피해 뿐만 아니라 

 피해지원도 고 해 습니다만  피해 계에 

어 는 야생동·식 보호   12 에  업, 업, 어업상

 피해 시  시는 그 비용  지원할 수 도

 규 하고 는 계  향후   가  또 다  

안  색하는 것  타당하다고 단하여 피해

만 지원하는 안  하게  것 니다

주 골  말씀드리  야생동 에 한 피해 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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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피해  신고에 거하여 피해 사  피해액 산 후

에 원회  심  거쳐  5만원에  고 1,000만원

지 지원  지 하는 내용  겠습니다.

한 내용  해 드린  참 해 주시  라

, 본  하  집행  견도 들었고 

고도 하 , 상 에 는지도 원과 협 하

여 하게  것 니다.

아 쪼  본  안 취지   해해 주시고 원안

과 같  가결하여 주실 것  당  드리  상  안 

 마 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